
함께 누리는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넓고 두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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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준 중위소득이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됩니다.(2026년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롭게 고시되며, 복지급여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 * (2025년) 239만2013원 � (2026년) 256만42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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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47%% 649만4738원649만4738원

2023 2024 2025 2026

 만원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

연도 (년)

%

+6.51%

540만964원540만964원 572만9913원572만9913원
+6.09%+6.09%

609만7773원609만7773원
+6.42%+6.42%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도 함께 올라갑니다.
• 또한,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❷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 2026년

지원금액
195만1287원

지원금액 207만 8316원

+12만7029원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

※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 � (2026년) 82만556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❸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급여

• 의료·주거·교육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각 급여의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주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의료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6만9000원 30만원 24만7000원 21만2000원
2인 가구 41만4000원 33만5000원 27만5000원 23만8000원
3인 가구 49만2000원 40만1000원 32만7000원 28만3000원
4인 가구 57만1000원 46만3000원 38만1000원 32만9000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교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 활동 지원비(연1회)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원

•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Q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Q2. 소득인정액이란?

❹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Q&A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 - 근로소득 공제
   • 가구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지출 비용(예: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기초생활에 필요한 재산)
   **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 적용(주거용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등)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➁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구가 실제로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가구별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의 보유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Q3. 부양의무자란?

함께 누리는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넓고 두터워집니다

❹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Q&A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부양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 상태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Q3-1)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Q3-2)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0.1.)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➀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소득 – 교육비·월세 등 차감항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➁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